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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분액
1.0배분 평가액 1.5배분 평가액 총    액

- \45,738,000 \45,738,000

수수료율
 
및
 

기초수수료

평 가 가 액 적용가액 산정금액수수료율

5천만원까지 45,738,000 200,000 

5천만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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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45,700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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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착수금  

정 산 청 구 액 공급가액 + 부가세 - 기납부 착수금 \502,700 

수수료산정내역서

토지조사비 — 

1000억원초과 

요율

 

정산청구액:

공급가액 × 0.1

3000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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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초과분

기 타 실 비 사진 컷 x 1,000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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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수
수
료

1.0배 — 

1.5배 기본수수료 x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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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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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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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6000억원까지 

1조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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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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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근거

기준시점
귀 제시목록

작성일조사기간

2024.08.12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단가 금액(원)

( 토지) 감정평가표

2024.08.12 2024.08.20

122024-0807-003

면적(㎡) 또는 수량

감
 
정
 
평
 
가
 
내
 
용

정광훈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 날인합니다.

(주)중앙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장 황  희  조  

사천오백칠십삼만팔천원정 (\45,738,000.-)

198 231,000 45,738,000
    198
826x---
    826

토지토지

 이               하                   여              백  

합  계 \45,738,000

심

사

확

인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 날인합니다.

전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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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매각지분198 

임야 1981 경기도 405-3 갑구4번, 8번45,738,000231,000826x--- 자연녹지지역

여주시 나광제지분826 

세종대왕면 전부 

번도리  

합    계 \45,738,000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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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리 소재 서여주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토지 으로서 수원지' IC' ( ) ,

방법원 여주지원의 법원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 」 「 」 「 」

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5 1 “ ” ,「 」

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년 월 일을 기준시9 2 2024 08 16「 」

점으로 결정함.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년 월 일에 시행10 1 2024 08 16「 」

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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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나. 토지

1)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함14 1 .「 」

2) 적용 감정평가방법

가)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3 1「 」

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임.

나)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

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다) 토지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12「 」

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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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괄 구분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

해당 없음.

라. 기타 감정평가 관련 사항

1) 본건 임지상의 입목은 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

2) 본건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

을 적용하였으며 귀 원 제시 매각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 번 번 나광제지분 분의 전, ( 4 , 8 (826 198)

부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였고 위치 확정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7.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은 공부상 지목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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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부동산의 개황

1. 대상 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 )㎡
비고

1
번도리

405-3

826*

198/826
임야 자연림 자연녹지 세로 불( )

사다리

완경사
44,000 -

합계 - 198 - - - - - -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년 월 일임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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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14「 」 ․ ․

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

점수정 한 후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 후 필요한 조정, ,

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 )㎡

A
번도리

산44
3,152 임야 자연림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43,600

2) 비교표준지 선정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14 2 1 ,

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상기 표준지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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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동일 용도14 2 2 · ·「 」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비교표준지
시 군 구 및 용도지역· ·

산정기간( )
변동률

시점수정치( )
비 고

A
경기도 여주시 녹지지역

(2024.01.01 2024.08.12)∼

0.931%

(1.00931)

( 1 + 0.00710 ) ×

( 1 + 0.00153 × 43/30 )

1.00931≒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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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요인 비교

기호 표준지(1)/ (A)■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1.10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임도의 배치 폭 등에서,

우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2.00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형상 지세 등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대체로 유사함.
국 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 ,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2.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2024-0807-003

8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14 2 5「 」

의 비교 외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

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액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관련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근거하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 건설부토정14 2 5 , ( 30241-36538,「 」

및 대법원 판례 두 두 등에서 인정되는 점 등1991.12.28) (01 3808, 2003.02.28, 00 10106, 2002.03.29.)

을 참작함.

3) 사례자료

평가사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KAPA HUB PLUS]

기호 구분 기준시점 소재지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 )㎡

개별지가
원( / )㎡

①
법원

경매
2022.03.02

번도리

202-17
1,037 임야 토지임야

자연

녹지

세로 불( )

사다리
255,000 49,100

②
법원

경매
2020.11.25

번도리

202-18
826 임야 토지임야

자연

녹지

세로 불( )

사다리
285,000 43,500

③
시가

참고
2022.08.16

번도리

171-3
140 임야 상업용

계획

관리

중로한면

부정형
217,000 419,700

④ 담보 2024.04.15
번도리

202-20
1,095 임야 자연림

자연

녹지

세로 불( )

부정형
147,000 44,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2024-0807-003

9

거래사례■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 )㎡

개별지가
원( / )㎡

① 2022.05.31
신지리

415-2
1,190 임야 자연림

자연

녹지

세로 가( )

부정형
245,000 73,700

비고
거래금액 원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91,700,000 ( )

토지단가 원 원: 291,700,000 ÷ 1,190 245,000 /㎡ ≒ ㎡

4) 인근지역 지가수준 및 경매 낙찰가율

(1) 인근지역 지가수준

상기 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한 가격자료 등을 검토할 때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은, , ,

아래와 같이 파악됨.

구 분 지가수준 비 고

본건 시세 수준 원220,000~240,000 /㎡ -

(2) 경매 낙찰가율

자료출처 인포케어[ : ]

지역 및 기간 경기 여주시 년 월 년 월2023 08 ~ 2024 07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임야 17,169,825,741 7,931,059,198 46.2 161 3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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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1) 격차율 산정 산식

가격 격차율 =
사례기준 표준지 단가 사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 ( ) x × × ]

기준시점의 표준지 단가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 ]

(2) 격차율 산정

비교표준지■ (A)

구분 기호
단가
원( / )㎡

사정
보정*2)

시점
수정*3)

지역
요인*4)

개별
요인*5)

산출단가
원( / )㎡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단가

평가

사례①
255,000 - 1.03457 1.00 0.400 105,526

2.398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단가
A 43,600 - 1.00931 - - 44,006

선정사유*1)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 ,

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 을 선정함< > .①

사정보정*2) 해당 없음.

시점수정*3) 경기도 여주시 녹지지역 (2022.03.02 2024.08.12)∼ 1.03457

지역요인*4)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

개별요인*5)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 0.80 0.50 — 1.00 1.00 0.400

비고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 임도의 배치 폭 등 자연조건 형상 지( , ), ( ,

세 등 에서 열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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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제반 가격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산출된 격차율과 본건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비교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2.39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본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 ,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를 결정함.

기 호
공시지가
원( / )㎡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비 고

1 43,600 1.00931 1.00 2.200 2.39 231,383 231,000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시산가액 원( ) 비 고

1 231,000 198 45,738,000 -

합 계 - 198 45,7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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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

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

나. 비교사례 선정

거래사례■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면적
(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 )㎡

개별지가
원( / )㎡

① 2022.05.31
신지리

415-2
1,190 임야 자연림

자연

녹지

세로 가( )

부정형
245,000 73,700

비고
거래금액 원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91,700,000 ( )

토지단가 원 원: 291,700,000 ÷ 1,190 245,000 /㎡ ≒ ㎡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고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물※

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

는 상기의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다.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사

정보정 요인은 없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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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 .

거래사례
시 군 구 및 용도지역· ·

산정기간( )
변동률

시점수정치( )
비 고

①
경기도 여주시 녹지지역

(2022.05.31 2024.08.12)∼

2.577%

(1.02577)

( 1 + 0.00290 × 1/31 ) ×

( 1 + 0.00247 ) × ( 1 + 0.00261 ) ×

( 1 + 0.00265 ) × ( 1 + 0.00242 ) ×

( 1 + 0.00206 ) × ( 1 + 0.00177 ) ×

( 1 + 0.00091 ) × ( 1 + 0.00121 ) ×

( 1 + 0.00710 ) ×

( 1 + 0.00153 × 43/30 )

1.02577≒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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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별요인 비교

기호 거래사례(1)/ ( )■ ①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0.87

본건이 비교사례 대비

임도의 배치 폭 등에서,

열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6
본건이 비교사례 대비

형상 등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대체로 유사함.
국 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 ,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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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적용단가

비교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 , ,

를 산정함.

기호
사례단가
원( / )㎡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 )㎡

적용단가
원( / )㎡

비고

1 245,000 1.00 1.02577 1.00 0.922 231,711 231,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시산가액 원( ) 비 고

1 231,000 198 45,738,000 -

합 계 - 198 45,7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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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액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

구 분 시산가액 원( )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45,738,000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45,738,000 -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12「 」

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 「

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14 1 12」

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의 시장성 환가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상기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 ,

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함.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평가금액 원( ) 비 고

1 231,000 198 45,738,000 -

합 계 - 198 45,7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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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 호 적용단가 원( / )㎡ 사정면적( )㎡ 평가금액 원( ) 비 고

1 231,000 198 45,738,000 -

합 계 - 198 45,738,000 -

2. 결정의견

본건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토지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평가요항표
Pag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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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리 소재 '서여주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남측 하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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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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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남측에서 촬영

본건 북서측 인근에서 촬영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
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현재 유효사항현재 유효사항현재 유효사항))))

    - - - -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제출용제출용제출용제출용] -] -] -] -

 [토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리 405-3

 고유번호 1312-2010-003609

 발행번호 1312021310220408201010008100H0036656EY110950001111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2024/08/082024/08/082024/08/082024/08/08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 AANG-NKAS-6096AANG-NKAS-6096AANG-NKAS-6096AANG-NKAS-6096

1/41/41/41/4

【  표  제  부  】 (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임야 826㎡ 2021년12월31일
번도리 405-3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21년12월31일  등기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일부이전 2010년8월31일 2010년8월2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165
제32448호 매매 유명곤  630707-*******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94
거래가액 금80,000,000원

4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0년9월2일 2010년8월2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165
엠에이치지분826분 제32828호 매매 나광제  620821-*******
의661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151-6
일부(826분의165)이 거래가액 금80,000,000원
전

5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0년9월2일 2010년8월23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99
엠에이치지분413분 제32829호 매매 권경자  730712-*******
의248 중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181-5
일부(826분의99)이 한신가든맨션 102-105
전 거래가액 금48,000,000원

6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0년9월2일 2010년8월23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102
엠에이치지분826분 제32830호 매매 김상수  820227-*******
의397 중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130-20
일부(826분의102)이 거래가액 금48,000,000원
전

7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0년10월13일 2010년9월15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97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의 발급확인 메뉴의 발급확인 메뉴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발급확발급확발급확

인번호인번호인번호인번호를 입력하여 위 위 위 위ㆍㆍㆍ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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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2/42/4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엠에이치지분14분의 제37399호 매매 유명곤  630707-*******

5 중 경기도 안성시 현수1길 24-7(현수동)

일부(826분의97)이 거래가액 금46,400,000원

전

8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0년10월13일 2010년9월30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33

엠에이치지분413분 제37401호 매매 나광제  620821-*******

의99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151-6

일부(826분의33)이 거래가액 금16,000,000원

전

9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0년10월27일 2010년9월1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99

엠에이치지분826분 제39181호 매매 문갑신  580321-*******

의165 중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84-8

일부(826분의99)이 거래가액 금48,000,000원

전

10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1년1월13일 2010년12월21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33

엠에이치지분413분 제1233호 매매 최겸림  611006-*******

의33 중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53-82 혜정아파트

일부(826분의33)이 11-106

전 거래가액 금17,000,000원

11 2번주식회사조은피 2011년3월25일 2011년3월22일 공유자  지분 826분의 33

엠에이치지분전부이 제9411호 매매 이영순  540520-*******

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87-17

거래가액 금17,000,000원

12 4번나광제지분,8번 2024년7월26일 2024년7월26일 채권자  주식회사우리카드  110111-5101839

나광제지분강제경매 제21953호 수원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개시결정 여주지원의 (중학동,더케이트윈타워)

강제경매개시결 (채권관리부)

정(2024타경422

8)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기록사항 없음기록사항 없음기록사항 없음기록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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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3/43/4

【 매 매  목 록 】

목록번호 2010-461

거래가액 금400,000,000원

예 비 란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 경정원인

1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05-2 2 2010년6월16일

매매

2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05-3 2 2010년6월16일

매매

3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05-4 2 2010년6월16일

매매

4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05-5 2 2010년6월16일

매매

5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05-6 2 2010년6월16일

매매

6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32-1 2 2010년6월16일

매매

7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32-2 2 2010년6월16일

매매

8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32-3 2 2010년6월16일

매매

9 [토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432-4 2 2010년6월16일

매매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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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4/44/44/44/4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4년 8월 8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의 발급확인 메뉴의 발급확인 메뉴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발급확발급확발급확

인번호인번호인번호인번호를 입력하여 위 위 위 위ㆍㆍㆍ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주요 등기사항 요약 주요 등기사항 요약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참고용참고용참고용))))

[ [ [ [ 주 의 사 항 주 의 사 항 주 의 사 항 주 의 사 항 ]]]]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312-2010-003609
[토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리 405-3 임야 826㎡

1. 1. 1. 1. 소유지분현황 소유지분현황 소유지분현황 소유지분현황 ( ( ( ( 갑구 갑구 갑구 갑구 ))))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권경자 (공유자) 730712-******* 826분의 9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181-5 한신가든맨션 5
102-105

김상수 (공유자) 820227-******* 826분의 102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130-20 6

나광제 (공유자) 620821-******* 826분의 19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151-6 4, 8

문갑신 (공유자) 580321-******* 826분의 9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84-8 9

유명곤 (공유자) 630707-******* 826분의 165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94 3

유명곤 (공유자) 630707-******* 826분의 97 경기도 안성시 현수1길 24-7(현수동) 7

이영순 (공유자) 540520-******* 826분의 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87-17 11

최겸림 (공유자) 611006-******* 826분의 33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53-82 혜정아파트 11-106 10

2. 2. 2.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갑구 갑구 갑구 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12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7월26일 채권자  주식회사우리카드 나광제
제21953호

3. (3. (3. (3. (근근근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저당권 및 전세권 등 저당권 및 전세권 등 저당권 및 전세권 등 ( ( ( ( 을구 을구 을구 을구 ))))
   - 기록사항 없음

[ 참 고 사 항 ]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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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시 출력일시 출력일시 출력일시 : 2024: 2024: 2024: 2024년 년 년 년 08080808월 월 월 월 08080808일 일 일 일 16161616시 시 시 시 56565656분 분 분 분 50505050초초초초




